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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2023-325호

2021년 2차 및 2022년 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

    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2021년 2차(석사1) 및 2022년 

광양시 지적재조사사업(부저, 구서, 신룡)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0일

광 양 시 장

    1. 사 업 명: 2021년 2차(석사1) 및 2022년 광양시 지적재조사사업(부저, 구서, 신룡)

    2. 사업시행자: 광양시장

    3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

      가. 석사1지구: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1-1번지 일원, 1,204필지, 682,671.9㎡

      나. 부저지구: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1번지 일원, 1,149필지, 643,189.9㎡

      다. 구서지구: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4번지 일원, 937필지, 581,389.2㎡

      라. 신룡지구: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1번지 일원, 448필지, 216,887.2㎡

    4. 지적확정조서: 붙임 참조 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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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 2023 – 326 호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

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0. 25.

광  양  시 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 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

도로명주소
(건물번호) 부여

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30-2(중동) 외 8건 별지참조

아   래    빈   칸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

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- 도로명주소는 2023. 10. 25. 고시 후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

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

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

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

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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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
도로명주소
고  시  일

도  로  명
고  시  일

도로명 부여 사유

계 건 물 번 호  부 여  9건

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98-10
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30-2 (중
동)

20231025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

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
753-11

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1길 
119

20231025 20160127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

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
205-25

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해랑1길 13 20231025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

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
2792

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대청길 
181-220

20231025 20081001 옛 지명에서 인용

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
1001-2

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은장도길 55 20231025 20100414 은장도전시관 인용

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
909-13

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3길 5-5 20231025 20090623 행정리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
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789-1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로 78 (광영동) 20231025 20081001 행정동명에서 인용



6

8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
299

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하탄치길 123 20231025 20081001 탄치 아래 마을 명에서 작명

9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
1781-5

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산5길 51-1 20231025 20090421 행정리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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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2023 - 327호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 

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

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

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

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      광  양  시  장

가. 유원지의 위치 :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

나. 유원지의 규모 : 1,129,990㎡

다. 백운 유원지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
도면
표시
번호

유원지명
시설의
 세분

위     치

면  적(㎡)

최초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3
백운

유원지
유원지

봉강면
백운저수지

일원
1,129,990 - 1,129,990 2009. 7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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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유원지 조성계획(유원지 제3호)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  분

부 지 면 적 (㎡)

시 설 면 적(㎡)

비 고건 축 면 적 연 면 적

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

총  계 1,129,990 0 1,129,990 5,583.09 5,650.58 8,875.75 8,943.24

시설율

17.4%

시설소계 197,040.7 증)0.2 197,040.9 5,583.09 5,650.58 8,875.75 8,943.24

운동시설 21,379 - 21,379 152 152 152 152

휴양시설 99,022.7 증)0.2 99,022.9 5,395.09 5,462.58 8,687.75 8,755.24

특수시설 24,459 - 24,459 36 36 36 36

관리시설　 52,180 - 52,180 - - - -

녹  지 932,949.3 감)0.2 932,949.1 - - - -
녹지율

82.6%

마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
번   호

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

3
백운

유원지

• 시설면적 신설 및 변경
   - 휴양시설면적 : 증) 0.2㎡
• 녹지면적 변경 : 감)0.2㎡
• 건축면적 변경
  5,583.09㎡ → 5,650.58㎡
• 연면적 변경
  8,875.75㎡ → 8,943.24㎡

• 기존 현황에 맞게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동
• 건축면적 정정에 따른 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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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세부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
도면

표시
시설명

부 지 면 적 (㎡)
시설면적(㎡)

비 고건 축 면 적 연 면 적

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

총 계 1,129,990 0 1,129,990 5,583.09 5,650.58 8,875.75 8,943.24
시설율

17.4%
시설소계 197,040.7 증)0.2 197,040.9 5,583.09 5,650.58 8,875.75 8,943.24

운동

시설

소 계 21,379 - 21,379 152 152 152 152

1-1 물놀이장 18,798 - 18,798 152 152 152 152

1-2 수상레포츠 2,581 - 2,581 - - - -

휴양

시설

소 계 99,022.7 증)0.2 99,022.9 5,395.09 5,462.58 8,687.75 8,755.24

2-1-1 숙박시설 18,467.7 증)0.2 18,467.9 526.09 593.58 823.75 891.24

2-1-2 숙박시설 15,962 15,962 1,326 1,326 1,461 1,461

2-2-1 복합휴양시설 30,370 - 30,370 3,455 3,455 6,288 6,288

2-2-2 복합휴양시설 - - - - - - -

2-3 오토캠핑장 34,223 - 34,223 88 88 115 115

특수

시설

소 계 24,459 - 24,459 36 36 36 36

3-1 초화원 24,459 - 24,459 36 36 36 36

관리

시설　

소 계 52,180 - 52,180 - - - -

4-1 도로 32,997 - 32,997 - - - -

4-2 산책로 19,183 - 19,183 - - - -

녹  지 932,949.3 감)0.2 932,949.1 - - - -
녹지율

82.6%

사.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(광양시청 공원과 비치)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(☎061-797-29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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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 2023 – 329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「농어촌정비법」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
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5일

광  양  시  장

1. 사업의 목적 : 개간사업

2. 사업의 내용 : 토공사 등

3. 사업의 효과 : 농가소득 증대

4.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

구분

토 지 소 재 지 면적(㎡)
사업비

(천원)

사업

기간

(일)

사 업 시 행 자

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
개간

부지

도로

부지
주   소 성  명

당초 광양 옥곡 장동

622-22

622-27

622-28

임야

619

13

920

- 2,100

2023. 9. 27.

~

2024. 9. 20.

광양시 옥곡면 

장 동 1 길  *

류*열

유*열

변경 광양 옥곡 장동 622-28 임야 920 - 2,100

2023. 9. 27.

~

2024. 9. 20.

광양시 옥곡면 

장 동 1 길  *
유*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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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 2023 – 330호

개간사업 시행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「농어촌정비법」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
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25일

광  양  시  장

1. 사업의 목적 : 개간사업

2. 사업의 내용 : 토공사 등

3. 사업의 효과 : 농가소득 증대

4. 사업의 구역 및 시행자

구분

토 지 소 재 지 면적(㎡)
사업비

(천원)

사업

기간

(일)

사 업 시 행 자

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
개간

부지

도로

부지
주   소 성  명

당초 광양 옥곡 장동

622-22

622-27

622-28

임야

619

13

920

- 2,100

2023. 9. 27.

~

2024. 9. 20.

광양시 옥곡면 

장 동 1 길  *

류*열

유*열

변경 광양 옥곡 장동
622-22

622-27
임야

619

13
- -

2023. 9. 27.

~

2024. 9. 20.

광양시 옥곡면 

장 동 1 길  *
류*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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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2023-331호

광양시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폐지 고시

 

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

   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.

〈폐지 내역〉

연번 폐지 도로명주소
도로명주소 
폐지일

도로명 폐지 사유

1 전남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131

2023. 9. 26.
건축물대장 말소 및

건축물 멸실
(※상세내역 붙임참조)2 전남 광양시 남해고속도로 132

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(☎ 797-3389)에 문의 또는
  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10. 25.

광 양 시 장



13

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연
번

업무
구분

도로명주소
건축물대장 말소일 
(건축물멸실 확인일)

폐지 
고시일

폐지 
사유

1
건물번호
폐    지

광양시 남해고속도로 131 2023. 9. 26. 2023. 10. 25.
건축물대장 

말소

2
건물번호
폐    지

광양시 남해고속도로 132 2023. 9. 26. 2023. 10. 25.
건축물대장 

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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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고시 제 2023-332호

광양시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 
 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10. 2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 양 시 장
 1. 고 시 일: 2023. 10. 25.(수)
 2. 고시방법: 시보, 시홈페이지 등
 3. 고시내용: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(붙임조서 참조) 
 4.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(www.gwangyang.go.kr)를 
   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(☎061-797-338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 
    생략함

 붙임: 도로명 변경 조서(도면 포함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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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▣  ▣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 조서 도로구간 변경 및 연장 조서 

연번 도로명 시점 종점 기초 번호 길이
(m)

도로
위계 폭(m)

기초
간격
(m)

중심선 도로구간 
변경사유

관할
구역

1

변경전
장재길

(1차종속)

진월면 망덕리 
786-14

진월면 망덕리
788-11

86-1 ~ 
86-8

36 길 4 10 도면
참조

도로구간

변경및

종점연장

진월면

변경후 진월면 망덕리 
786-14

진월면 망덕리 
788-9

86-1 ~ 
86-14

67 길 4 10 도면
참조

▣ ▣ 도로구간(중심선) 위치도도로구간(중심선) 위치도

변경 전 변경 후
현 황 도 면



16

광양시 공고 제2023-2113호

도 로 지 정 공 고

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
(신축)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.

2023. 10. 18.

광 양 시 장
1. 공 고 명: 도로지정 공고

2. 지정근거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

3. 공고기간: 2023.10.18. ∼ 2023.10.31.(14일간)

4. 도로지정 공고내용

5. 공고방법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

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

허가과(☏061-797-28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
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
동의여부

광양시
옥곡면 
신금리 

412-4번지

광양시
옥곡면
신금리 

413-3번지

13.7m 4m 54㎡ 윤○철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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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공고 제2023-2225호

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「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

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 10월  2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   양   시   장

1. 개정이유

 〇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

원, 문화재 보존 계승, 농어촌 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

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 〇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

3. 주요내용

 〇 감면기한 연장 : 2023년 12월 31일 ⇒ 2026년 12월 31일

 〇 감면기한 연장 조항 (4개 조항)

    -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(제2조제1항) 

     - 문화재에 대한 감면(제4조제1항) 

     -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(제5조)

     -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(제7조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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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정 조례안 : 별첨 

5. 입법예고기간: 2023. 10. 23. ~ 2023. 11. 6.(14일간)

6. 의견제출

「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

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

시장(참조 : 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  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

주소 및 전화번호

   다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   라. 의견 제출할 곳

      - 주    소 :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, 세정과(우 57785)

      - 전    화 : 061-797-3281

      - 팩    스 : 061-797-2580

      - 전자우편 : jinjjang4@korea.kr

    ※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 

       2.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(신·구조 대비표 포함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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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

  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    견 비 고찬   성 반  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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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

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. 1. 1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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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

대한 감면) ①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

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

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“장애

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”

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

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

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

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제4항에

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,

2019년 6월 30일 이전에「장애

인복지법」에 따라 시각장애 4

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

장애인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

조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이

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

애인과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

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8

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

사람이공동명의로등록(취득세의

제2조(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

대한 감면) ①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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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

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

경우에 한정한다)하여 보철용ㆍ

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

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

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

세 또는 「지방세법」제“제1항

에 따른 자동차세(이하 “자동차

세”라 한다) ““ 하나의 세목(稅

目)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

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

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2026년 12

월 31일----------.

1.ㆍ2. (생 략) 1.ㆍ2. (현행과 같음)

② ∼ ④ (생 략) 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「전

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」에 따

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

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

31일까지 재산세(「지방세법」
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

한다. 이하 “이 조”에서 같다)의

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제4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 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 2026년 12월 31

일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

한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자가 「농업ㆍ농

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50

제5조(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

감면)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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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제1항 또는 「수산업ㆍ어촌

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

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

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

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

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해

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

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

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

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

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

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

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2026년 12

월 31일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.

1.ㆍ2.ㆍ3. (생 략) 1.ㆍ2.ㆍ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

한 감면) 「산업입지 및 개발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공단

지에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

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

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

한정한다) 또는 폐업(폐업한 날

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

한정한다)된 공장을 취득하여

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

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

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

제7조(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

한 감면)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2026년 12월 31일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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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

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

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

50을 경감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

26

광양시 공고 제2023 - 2228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  구「임대주택법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임차인에게 『임대주택 전대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

자료 제출 요청』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

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 

2023년 10월 25일   

            

1. 공고내용 : 임대주택 전대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

2. 법적근거 : 구「임대주택법」제19조의2 위반

3. 공고기간 : 2023. 10. 25. ~ 2023. 11. 13.(20일간)
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   

임차인 송달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

윤**
구「임대주택법」 제19조의2 규정에 
의거 전대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

제출 요청

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5, 102동 
1304호(흥한에르가) 폐문부재

6. 유의사항

○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「임대주택법」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전

대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합니다.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

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

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2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 끝.

 광  양  시  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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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공고 제2023 - 2229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 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규정에 따라 『임대차

계약 변경 신고 수리』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 「행정절차법」 

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 

2023년 10월 25일   

            

1. 공고내용 : 임대사업차 계약 변경 신고 수리

2. 법적근거 :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제1항

3. 공고기간 : 2023. 10. 25. ~ 2023. 11. 13.(20일간)
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
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   

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 송달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

광양시 마동 1165-10번지, 
522호, 318호, 812호 손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
특별법」제46조제1항 규정에 

의거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

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
12, 202동 302호(창덕에버빌 2
단지)

폐문

광양시 중동 1452-2번지, 
203호

박**
김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
특별법」제46조제1항 규정에 

의거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

전남 순천시 청사2길 6, 101동 
1501호(저전동)
전남 순천시 왕지3길 36, 107동 
201호(왕지동, 롯데캐슬아파트)

폐문

광양시 중동 1452-2번지, 
505호

박**
김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
특별법」제46조제1항 규정에 

의거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

전남 순천시 청사2길 6, 101동 
1501호(저전동)
전남 순천시 왕지3길 36, 107동 
201호(왕지동, 롯데캐슬아파트)

폐문

광양시 금호동 624-1번지, 
10동 204호, 16동 103호, 

19동 204호
강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
특별법」제46조제1항 규정에 

의거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
전남 곡성군 미산산수길 19 폐문

6. 유의사항

○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제1항 규정에 

의거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수리합니다.

○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

 광  양  시  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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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

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2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 끝.


